
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2. 9. 20.>

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(제10조제1항 관련)

구 분 업 종 한국표준산업
분류번호

1. 정보통신업

가. 출판업 58

나.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

다. 방송업 60

라. 우편 및 통신업 61

마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

바. 정보서비스업 63

2. 금융 및 보험업

가. 금융업 64

나. 보험 및 연금업 65

다.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

3. 전문, 과학 및
기술 서비스업

가. 연구개발업 70

나. 전문 서비스업 71

다.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
비스업 72

라.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

비고

1. 업종의 구분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

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위 표 제2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「벤처투자 촉

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호가목1)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.

2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업종은

위 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업종과 제3호가목ㆍ다목의 업종으로 한

정한다.


